
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 1의2] <개정 2025. 8. 28.>

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(제7조제1항 관련)

1. 공통기준

구 분 시설 및 설비기준

가. 실내에 설치한 테마파크

업

(1)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(「게임산업진흥

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같은 조 제7호

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

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)과 분리, 구획 또는 구분되어

야 한다.

(2) 테마파크업 내에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제6호의2가목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

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려는 경우

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

면적비율은 테마파크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50퍼센트

미만이어야 한다.

나.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

테마파크업

(1) 방송시설 및 휴식시설(의자 또는 차양시설 등을 갖춘

것을 말한다)을 설치해야 한다.

(2) 화장실(테마파크업의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

공동화장실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)을 갖춰야 한다.

(3) 이용객을 지면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비상조치가 필

요한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는 비상시에 이용객을 안전

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[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

예비전원설비, 사다리, 계단시설, 윈치(중량물을 끌어올

리거나 당기는 기계설비), 로프 등 해당 시설에 적합한

시설]을 갖춰야 한다.

(4)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

설을 갖춰야 한다.

① 수소이온화농도, 유리잔류염소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

수질검사장비를 비치해야 한다.

② 익수사고를 대비한 수상인명구조장비(구명구, 구명조

끼, 구명로프 등)를 갖춰야 한다.

③ 물놀이 후 씻을 수 있는 시설(테마파크업의 허가구역

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공동으로 씻을 수 있는 시설



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)을 갖춰야 한다.

2. 개별기준

구 분 시설 및 설비기준

가. 종합테마파크업 (1) 대지 면적(실내에 설치한 테마파크업의 경우에는 건축

물 연면적)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
(2)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

6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.

(3) 정전 등 비상시 테마파크시설 이외 사업장 전체의 안전

에 필요한 설비를 작동하기 위한 예비전원시설과 의무

시설(구급약품, 침상 등이 비치된 별도의 공간) 및 안내

소를 설치해야 한다.

(4)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을 설치해야 한다.

나. 일반테마파크업 (1)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

1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.

(2) 안내소를 설치하고, 구급약품을 비치해야 한다.

다. 기타테마파크업 (1) 대지 면적(실내에 설치한 테마파크업의 경우에는 건축

물 연면적)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(제40조제1항

관련 별표 11 제2호나목2)에 해당되는 테마파크시설을

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.

(2)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

크시설 1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.

(3) 구급약품을 비치해야 한다.

3.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관한 특례

(1)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일반테마파크

업의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제11조에 따라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테마파크업

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(2) 및 (3)의 기준을 적용한다.

(2) 공통기준

(가)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(「게임산

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

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)과 분리, 구

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.



(나) 실내에 설치한 테마파크업 내에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의

2가목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

설제공업을 하려는 경우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

의 면적비율은 테마파크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.

(다) 구급약품을 비치해야 한다.

(3) 개별기준

(가) 일반테마파크업

1)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1종 이상을 설치해야

한다.

2) 휴식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하나,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구역으로부터

100미터 이내에 그 이용이 가능한 휴식시설 및 화장실을 갖춰야 한다.

3) 비상시 테마파크시설로부터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(사다

리, 로프 등)을 갖춰야 한다.

4)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경우 수질검사장비와 수상인명구조장비를

비치해야 한다.

(나) 기타테마파크업

1) 대지 면적(실내에 설치한 테마파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)은 40제곱미

터 이상이어야 한다(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11 제2호나목2)에 해당되는 테마

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.

2)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1종 이상을 설

치해야 한다.


